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1.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시에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시에만 적용될  
뿐,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
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와 임대료 분쟁 조정을 위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
다. 

2. 지역별 표준 임대료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통해 각 
지역의 각 주택 유형별 임대료 평균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지역별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주택 임대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신규임대차 
계약시에 과밀주거지역과 비과밀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
며, 독일에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 지역별 표준 임대료의 10%까지 올릴 수 있는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3. 한편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신축 또는 개축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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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신축 또는 개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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